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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0.3.24.),

시행(2021.3.25.)되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

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에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

련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
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
다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라. 치유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를

마련함(안 제4조)

마.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
바.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

함(안 제6조)

사.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(안 제7조)

아.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근거, 구성과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

협의회의 운영,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안 제13조)



자.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

함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











